
1. '18.12.27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('19.7.16 시행)에 따라 개정법에
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그 간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
령과 고시*를 개정하여 7.16부터 시행됩니다.
   * (신설)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, (개정)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
업장 변경 사유
2. 이에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각 지방관서 및 제주특별자
치도에서는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민원 안내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,
 -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산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아울러,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는 동 제도가 현장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
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
붙임: 「외국인 기숙사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」 1부.  끝.

 

&quot;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&quot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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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quot;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&quot;


